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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로스쿨이 개원 10년 만에 1만 884명의 법조인을 양성하면서 법률서비스의 문턱

을 낮추고 법조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몇몇 대학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

을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점도 지속적으로

노정(露呈)하고 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변호사시험제도이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

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험이 인위적인 합격

률 고정(입학정원 대비 75%) 등으로 인해 기존 사법시험과 다름없이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해 로스쿨 현장은 지금 신림

동 학원가로 변질되고 있다. 한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합격률 상향

조정에 반대해 온 변호사업계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변호사들이 짧은 기간

에 지나치게 과다 배출되어 그로 인한 자질부족과 경쟁격화로 불법 수임과 사건

부실처리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그로 인한 변호사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이

를 방증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법조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무조건 변시 합격자를 줄이는 것은 결코 능사

가 아니다. 자질이 문제된다면 로스쿨 교육과정과 방식의 개선 등으로 푸는 게 합

리적이다. 따라서, 일선 로스쿨들이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대

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더 충실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4년제 등으로 개편하거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원에서의 추가 실무 교육 도입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선택과

목 등 시험과목을 일부 축소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며, 시험

응시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주제어 : 로스쿨의 현재 모습, 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교육체재 개편, 변호사시험 과목 
개편, 실무교육 강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3집 (2018.10) 21∼54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54.



22  법학논고 제63집 (2018. 10)

Ⅰ. 서설

지난 2009년 도입된 대한민국의 로스쿨제도는, “적절히 많은 변호사를 배출

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고시낭인을 없애며, 시

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또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법조인자

격을 주어 해당 영역에 대한 법치주의의 확산”을 그 설립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 현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교육・양성하
기 위한 ‘다양화・전문화・특성화 교육’이라는 출범 당시의 목표와 꿈은 찾기

어렵다. 특히 교육은 물론 학습의 모든 초점이 변시 합격에 맞춰지다 보니 졸

업 후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실무능력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실무수습(6개월)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지만 기존 사

법연수원(2년) 체제에 비하면 사실상 실무능력 배양은 새내기 법조인의 ‘각자

도생(各自圖生)’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로스쿨이 개원 10년 만에 1만

884명의 법조인을 양성하면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조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법조계 카르텔을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점도 지속적으로 노정(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주되고 큰 원인은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이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험이 인위적인 합격률 고정(입

학정원 대비 75%) 등으로 인해 기존 사법시험과 다름없이 사실상 선발시험으

로 운영되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해 로스쿨 교육이 수험기술 교

육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법무부가

내년 8회째를 맞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자문기구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하에 올

해 4월 3일 법무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위원회’(이

하 위원회1))를 구성하였는바, 향후 변호사시험을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측에선 위원회에 선택과목 패

스제 도입, 지방 시험장 확대,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

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로스쿨들의 숙원이었던 지방 시험장 확대는

내년 8회 시험부터는 5대 권역으로 시험 장소가 확대될 예정이다.2) 한편, 변호

1) 위원회엔 법무부・교육부・법원행정처 실무 담당자 각 1명, 로스쿨 출강 검사 1명, 법학전
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추천 로스쿨 교수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등이 참

여하고 있다.

2) 머니투데이, “변호사시험 전면 제도개선 착수”, 2018. 4. 3.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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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의무연수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개선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연수기간 축소, 담당기관 변경,

사법연수원 활용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

금의 로스쿨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로스쿨 출범 당시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현행 변호사시험제도가 가진 위헌성은 없는지, 변호사시험 방식과 내용상의 문

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피고 나름의 소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1.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본질

(1) 로스쿨 도입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을 양성하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

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

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로스쿨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

도’를 표방하였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

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옮겨지리라 예상되어졌다. 그에 따

라 법전원법과 동법시행령은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지게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주기적인 평가를 하여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있다.3) 다만 이와 같은 장치들은 ‘충실한 교육’을 위한 필요

3) 그 중에서도 로스쿨은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

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는 규정에 따라, 체계

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효율적인 수업, 엄정한 학사관리, 적절하고 충실한 실무과목

운영, 국제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

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평가기준 , 2017. 12., 3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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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국의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충실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들의 노력과 이

를 검정하는 변호사시험제도가 이를 제대로 잘 뒷받침하여야 제도본래의 취지

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4)

(2) 변호사시험의 본질

변호사시험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 동법 제2조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천명하고 있다. 이는 로스쿨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을 위한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이루도록 하

려는 취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수험 학원화를 부추기는 근거 조항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무튼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즉,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험’은 그 ‘교육’

을 최소한의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로스쿨의 교육과

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변호사시험법이 제정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의 방법(제8조), 시험과목

(제9조) 및 시험의 합격 결정(제10조)의 규정을 통해서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도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시험방법(제8

조)과 관련하여 ‘사법시험과 같은 선택형’(객관식, 그것도 행정법과 상법, 소송

법 등이 추가되어 수험부담이 늘어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시험과목(제9

조)과 관련하여 기본과목 외에 전문선택과목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가,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시험과목과 출제범위

가 과연 적정한가 등이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시험

의 합격결정(제10조)과 관련하여 합격률 문제다.

2. 로스쿨 교육과정과 내용의 문제점

4) 김인재, “전문법률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인하대

법학연구소, 2015. 6. 30., 27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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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지금의 로스쿨제도로는 이론과 실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 이는

로스쿨 도입 초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또 예상된 것이지만 3년이란 짧은 교육

과정으로는 이론과 실무,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임은 명백하

다.5)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 5∼6년간 이론을 공부하고 실무교육 2년을 연수원

에서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3년의 이론과 실무의 병행은 지나친 과욕이

다. 학생들은 선택, 사례, 기록형 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우왕좌왕하며, 꼭 이수

해야 할 과목도 건너뛰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전문과목도 외면한 채, 법조

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에 대해 전혀 고민할 틈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신없이 학교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다보니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획일화된 사고만 양산되고 있다.

(2) 로스쿨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기초, 전문 법률과목 고사 현상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법철학과 법사상사,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이론법

학)은 학생들의 시험 부담으로 인한 무관심 속에 고사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

다.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세법, 외국법 등 일부 선택과목도 마찬가지의 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철학 등은 법학 전반을 아울러 법 원리를 살

피고, 어떻게 법을 이해하며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는 이론법학의 정수이지만, 명맥을 이을 후학조차 찾기

힘들어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로스쿨 재학 중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중압감

과 스트레스 때문에 기초법학을 수강할 엄두도 못 냈던 것이 사실인데,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니 왜 기초법학 수강 등을 통해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심화하는데 소홀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말한다.6)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하락, 기본법률 과목의 과중한 학습・수험 부담 등은 학생들의 과목 수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스쿨에서 특성화분야 과목, 변시 선택과목 및 기타 전

문법률 과목의 개설 및 수강실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특성화 분야7)와 선택

5) 현재, 일선 로스쿨에서는 3년의 교과과정 동안 이론과목을 제대로 학습하기도 빠듯한 가운

데 억지로 시간을 할애해 법원과 검찰이 현직 판・검사들을 실무 교원으로 파견되어 재판
이나 검찰실무 교육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무 수습처

를 찾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해 6개월간 단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

부족인 상태다.

6) 법률신문,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② 커리큘럼 개선”, 2018. 5. 10.자 기사.

7)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7.10.30)의 총 66개 평가항목 중 특성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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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으로 각광받는 국제거래법을 제외하면 매년 폐강을 걱정하여야 할 지경이

되었다. 그나마, 입학정원이 많은 로스쿨일수록 위 과목들에 대한 수강 수요가

있는 편이며, 폐강과목도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공통적인 현상은 일부 교

과목을 제외하고는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과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로스쿨이 과거 법과대학시절과 비교했을 때 학생 정원은 대폭 감소했

지만 개설교과목은 더 늘어났다는 점도 일정부분 기인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과목의 수강에 전적으로 치중하기 때문에

전문법률과목은 수강을 거의 하지 않는다. 또한 각 로스쿨의 특성화분야 또는

전임교원의 분포 등에 따라 특정 과목에 수강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강

인원(누계)은 대부분 변시 선택과목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비율이 2% 내외를 점하고 있는 국제법,

조세법 및 지재법의 경우에도 수강비율은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과

목과 노동법, 경제법 과목이 ‘공부할 양’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반대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의 경우에 응시자 비율에 비하여 수강비율이 낮은 것은

그 만큼 ‘공부할 양’이 적거나 학교에서 수강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결국, 어느 경우에도 학생들의 시험과 수업 부담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변시 선택과목 간의 응시자 비율 격차는 개별 교과목의

성격이나 중요성 문제보다는 학습・수험 부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8)

따라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선택과목보다도 객관식 선택형, 논

술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방법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3×7=21과목)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

서 찾을 수 있다. 몇 개의 전문법률 과목을 선정해서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선택과목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부담을 줄

련 항목은 무려 4개나 되며(1.3. 특성화 목표 및 전략(10점), 2.6. 입학전형 계획의 교육목

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정도(10점), 3.13.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20점), 3.16.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 등 발간(5)), “8.2. 관련 학위 과정(10점)”에도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계획의 적절한 반영 여부(2점)”가 하위 항목으로 포

함되어 있다.

8)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선택과목을 결정할 때에 본인이 관심을 갖는 전문법률 과목을 선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경쟁률이 격화되는 변호사시험을 의식하여 학습량

이 적거나 수업준비에 부담이 적은 국제거래법 등의 전문법률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심지어 로스쿨 법학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 유급을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무과목과 기본법률 과목 이외에는 전문법률 과목 및 특성화분야 과목보다는 학점을

취득하기 쉬운 과목 또는 절대평가(외국어 강좌 등)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경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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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면, ‘공부할 양’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의 선택을 위하여 지

금보다 보다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을 수강할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학생들은 3년 내내 변

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주요 시험과목에만 집중한다.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일부 시험과목의 공부에 전적으로 공부시간을 할애하고, 시험에 직접 관련된

과목만을 이수하고, 전문화된 첨단과목 등 전문법률 분야의 교육을 외면하고,

또 그로 인해 로스쿨 도입 초기 강조되었던 국제화, 전문화 등 각 로스쿨별 특

성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졌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판례교재 등을 통한 학습

보다 시험문제 풀이를 위한 수험형 요약서 학습에 치중하거나 시험 준비를 위

한 학원수업과 동영상강의 등에 집중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

성이 아닌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9)

(3) 로스쿨 실무교육 형해화 문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기본 이념을 고려할 때 이

론교육과 함께 실무교육은 필수다. 하지만 변시 올인 현상이 지속・강화되면서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보전소송, 민사집행

법, 행정소송실무 등 송무 관련 주요 절차법 상당수는 물론 각 대학이 저마다

내세웠던 국제법무・기업금융 등 특성화 교육과목도 변호사시험 과목에 밀려 ’
전공필수 과목’에서 빠진 채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이고, 그나마 수강생이 적어

폐강되기도 한다. 로스쿨생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하며

실무능력을 기르는 과정인 리걸클리닉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로스쿨도 많다.10) 이러는 사이 학생들은 변시 합격을 위

해 방학 때면 서울의 신림동이나 신촌 학원가로 몰려가거나 온・오프라인 변

시특강에 매달린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선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이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물꼬를 틀기 위한 자리임에도 필자는 솔

직히 답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에서는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로스쿨 실무 교원 비율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

9) 장재옥,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 , 법무부, 2010. 11., 34면 이하.

10) 대한변협신문, “실무교육 강화 위해 리걸클리닉을 활성화하자”, 2017. 6. 19.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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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해의 시선 속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

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

클리닉 개선추진 방안(실무가 출신 교수들의 국선변호 직접 참여)도 로스쿨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반대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11) 방안은 로스쿨 교수

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

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보좌하는 내용이었다. 실무교수들의 현장 감각을 유지하

는 한편 로스쿨 재학생들이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교육부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8조 1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 1

항 등을 근거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 활동을 겸임

할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그러다 올 해 4월 법무부가 교육부에 로스쿨 교수들

의 국선변호 리걸클리닉 활동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

고 나서야 겨우 다시 물꼬가 트였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의 의견 회신 취지대

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근 교육부에 재요청했다.12) 다만, 현실적으

로 변호사 출신 교수 숫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론과목까지 가르치

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는 미지수다.

3.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1)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 및 과목13)

11) 법률신문,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교육부 뒤늦게 ‘제동’”, 2017. 5.17.자 기사.

12) 법률신문,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② 커리큘럼 개선”, 2018. 5. 10.자 기사.

13)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

변호사시험의 
성격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로스쿨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주관기관 법무부장관

실시 회수 매년 1회 이상

선발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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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

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된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

은 미리 공고하게 된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

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선택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

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

다), 민사법( 민법 ,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

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등 총 4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락제도

를 도입하여,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은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며,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응시제한 5년 내에 5회

시험방법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전문법률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합격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
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
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으로 결정

과목별 배점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과락 점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법조윤리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예비시험 도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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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

의 40%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다.14)

14)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제도의 비교

한국 - 변호사시험 일본 - 신사법시험

성 격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
정하기 위한 시험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
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가시험

로스쿨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
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법과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
생의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아래 시행

관장기관 법무부장관 사법시험위원회

실시 회수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선발예정인원 2010년 3,000명을 목표로 함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
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법과대학원 수료자 / 예비시험 합격자

응시제한 5년 내에 5회 5년간 3회

시험방법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록형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
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
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
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단답식(택일식 포함)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으로 실시 / 전문법률과목은 논
문식 필기시험만 실시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전문법률과목(택1)

전문법률
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
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
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
관계법(사법계)

합격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
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
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
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단답식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단답식 및 논문식 필
기시험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 / 2008
년까지 단답식 1 : 논문식 4, 2009년 단
답식 1 : 논문식 8

과목별 배점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
트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100점, 민사
계 150점 / 논문식 : 공법계, 형사계 각 
200점, 민사계 300점, 선택과목 100점

과락 점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40점, 민사

계 60점 / 논문식 : 각 과목 만점의 25％

법조윤리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
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
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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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인 쟁점 과다형 출제와 실무능력 향상 무용론(無用論)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 이상으로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어렵게 되어

법조문과 각종 요건사실은 물론 수많은 판결요지 및 중요 판시 이유에 이르기

까지의 과다한 암기가 요구된다. 수험서에 기재된 암기할 판례가 공법・민사
법・형사법 등 합계 1만개를 초과했고, 실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는 동떨어진 인위적인 쟁점과다형 출제로 실무능력 향상에도 무용

하다는 비판도 많다. 우스갯소리로 출제 교수들 자신도 막상 직접 문제를 풀어

보라고 하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지금과

같이 로스쿨 학생들이 진정한 리걸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법학 실력이 아닌 수

험기술에 집중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판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론

적 틀을 갖추는데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다. 즉,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공부가 변호사시험 준비를 방해한다고 여기게 되었고, 심지어 일선의 교수들도

비판적 사고가 수험에는 방해만 된다고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수

험공부로서 단순 판례 지식의 암기나 법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기임에는 분명하나, 향후 요청되는 변호사상으로서 미래의

변호사가 가져야 할 능력은 단순 판례 지식의 암기나 법 문서를 작성하는 능

력이 아니다. 이런 능력은 인공지능(AI)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주어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비시험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의 학식 
및 그 응용능력, 그리고 법률에 관한 실
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 /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
시험과 구술시험 / 단답식-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
송법, 일반 교양과목 / 논문식-단답식 과
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구술-법률실무
기초과목 / 2011년부터 실시

경과조치

2017년까지 사법시험 실시. 단 2017년은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 법
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
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 
불가. 단 2009년 1차 시험 합격자 및 
2009년 이전 1,2차 시험 합격자는 일부 
시험 면제되는 회까지 응시 가능. 그 경
우 변호사시험 응시 회수에 포함

2011년까지 구사법시험 실시. 단 2011년
은 구술시험만 / 각 연도마다 신구 사법
시험 중 한쪽만 수험 가능 / 구사법시험 
수험은 3회 제한 회수에 산입 

합격률
2012-87%
2018-49.4%

2006-48.35%, 
2012-25.1%
20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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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그 문제를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사법시험 시대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법학교육

과 거의 무관하게 학원 강의에 의존해 수험준비를 했고 수험준비 기간 동안

학교를 휴학하거나 휴학을 하지 않더라고 학교 수업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교에서의 법학교육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가 서로 철저히

유리돼 있어 학교교육과 학원 강의에 시간과 비용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게 되

고 상당수 법조인들이 정규 법학교육과 유리된 주입식・암기식 학습으로 법을

배우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반해 로스쿨 도입 후에는 정규

법학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에서의 법학교육이 법률가 양성의 가장 핵

심적인 부분으로 등장했다고 보았다. 즉, 로스쿨 도입 초기보다 학원 교육에의

의존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해 졸업해

야 하고 취업시 학점도 중요하므로 사법시험 시대와 같이 휴학을 하거나 정규

법학수업을 포기하다시피하고 학원 교육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는

학교의 수험준비 기관화(학원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만 적어도 학교

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학을 익히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학생들의 출

석률도 매우 높아지고 강의의 밀도와 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충실도도 사법시험 당시에 비해 향상됐다며 충분

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15)

다만 이 같은 변화가 로스쿨 도입 당시 기대했던 수준의 이상과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구팀은 그 원인을 ‘지나치게 어려운 변호사시

험’이라고 지적한다. 학교 수업이 내실화됐으나 수험 지식에 치중하고 있고, 특

성화 및 국제화, 전문화 등 교육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현실, 변호사시험 불합

격자 누적으로 인한 ‘변시 낭인’ 문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차질이 생기고 변

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과목들이 수강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이미 포화된

송무 분야 위주로 진출하는 경향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내용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은 암기량을 요구하고 경쟁적인 현재의 변호사시

험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해 연구팀은

15) 서울대 법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2018. 5. 22.

자 보고서, 3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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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비해 시험 범위와 평가대상이 늘어났다. 이는 기본적인 단계의 법

학 지식과 사고방식을 우선 충실하게 습득하도록 한다는 로스쿨 체제의 목표

와 잘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거나 기초가 충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기재례 또는 판례요지를 암기하는 공부에 빠질

우려가 크다. 또한, 전문선택과목 시험을 도입한 취지와 달리 다수 학생들이

관심 분야가 아닌 시험 합격에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시험을 치르

고 있으며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4. 소결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 결정과 기본법률 과목의 과도한 시험 부담으로

인한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화와 그로 인한 로스쿨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결정과정에서 예견되었다. 그 예견을

증명하듯이 학생들은 주로 기본법률 과목과 학점 취득이 용이한 절대평가 과

목에 수강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법률 과목과 실무과목 중에서도 시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는 어느 정도 수강인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는 그것도 일부 과

목에만 집중되거나 극소수의 수강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전문

법률 과목과 실무교육의 파행은 2011년부터 도입된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는 물

론 선택과목별 변호사시험 난이가 상당한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

스쿨이 도입된지 10년이 되었는데, 로스쿨에서의 특성화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과 관련 실무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시 선

택과목의 응시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응시자가 집중되는 특정 과목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택과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변호사시험 개선과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을 공부하고 실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통과

를 위한 단기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데만 집착하도록 강요하는 지금의 구조로

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모두 제대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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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사 시험제도의 위헌 논란

1. 사법시험 유지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문제

(1) 쟁점

2017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까지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최종 합헌결정

을 내렸다. 이로써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는 한 로스쿨 입학과 그 졸업 후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현행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하여는 비판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16)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유지를 위한 적절하고도 유효한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제도는 단순히 로스쿨제도의 유지를 위한 제도로

머무를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인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

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한

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로스쿨 출신의 석사학위자로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제한한 것은 위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이상의 기본권 제

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

원에 입학하기 어려운 자들에게는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판사 또는 검사의 공직에 나아고자 하는 자는 1

차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자의 공

무담임권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과 같

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제안하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예비시험제도

도입론자들은 예비시험제도야 말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

권을 침해하는 로스쿨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 붕괴

의 방지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17) 그러나, 이웃 일본의 사례18)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로스쿨 입장

16)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17) 김민섭,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위헌성”,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 66면

이하.

18) 필자가 지난 해 연말 일본 오사카 로스쿨에 방문하여 그곳 로스쿨 교수들에게 탐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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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하는 순간 신입생 모집에서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거나 학사운영이 더 횡행화 될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듯하다. 참고로,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들은 로스쿨제도를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 사이에 큰 차이가 있

다.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이 그 응시자로 로스쿨

출신의 석사학위자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에 집중하는 반면, 옹호하는

입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로스쿨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면서 그 합격 인원

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아래에서는 변호

사시험 응시자를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의 위헌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2)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위헌론19)

1)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의 석사학위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교

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법조의 다양화・전문화, 기존 사법시험과의 차별화, 로
스쿨의 조기정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제

도는 ‘교육을 통 법조인 양성’ 등의 공익이라는 객관적 사유에 따라 그들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장 강도 높은 3단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비례의 원칙에 따

른 심사를 하면, 예비시험제도 등 다른 대안을 전혀 두지 않은 현행 변호사시

험법은 로스쿨 졸업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한다.

2)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법원조직법 제42조와 검찰청법 제29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

오사카 대학로스쿨은 현재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의 경

우 예비시험 도입으로 인해 로스쿨생들이 중도에 자퇴하는 경향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기술에 능한 이른바 ‘상위’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예비시험을

악용?하고 있어 진정한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시낭인’ 문제로 대변되는 사법시험의 폐해

를 예비시험이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 전국법과대학협의회, “끝내 법조귀족화의 길로 가려는가?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고시계, 2009. 5. 15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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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출신의 석사학위자에게만 부여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예비시험

등의 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능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며, 능력주의

의 예외는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

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로스쿨 출신의 석사학위자에게만 응시

를 허용하는 것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공직에 취임

할 수 없는 심각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그를 위한 필요성 내

지 공익은 그렇게 긴요하고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

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20)

3) 평등권 침해 주장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평

등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첫째,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자와 차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과 같은 기본권에 중

대한 제한을 초래할수록 차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차별목적과 차별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 유무를 살펴보면, 변호사시험법 제1조에서는 차

별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변호사시험 입법목적이라고 보여지는 교육을 통

한 법조인 양성, 법조의 다양화・전문화, 기존 사법시험과의 차별화, 로스쿨의

조기정착 등의 차별목적 중에서 어느 것도 정당한 차별목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셋째, 차별수단으로 인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보면, 로스

쿨 출신의 석사학위자들만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로스쿨을 졸업

하지 못한 자들은 원천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 로스쿨은 매

년 2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학비가 소요되므로 이는 경제적 약자들의 진학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로스쿨의 설립기준의 하나로 입학기회의 균등보장을 위하

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장학혜택이 존재

하지만 그 효과는 현재의 로스쿨 입학생 현황에 비추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20) 강용석, “공정사회, 예비시험 도입이 시작이다”, 고시계, 2011. 12., 8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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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들은 과도한 비용 문제로 인해 로스쿨 진학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는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에도 반

한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자들은 원천적으로 변호사직업을

가질 수 없고, 판사나 검사라는 공직에의 진출이 불가능하므로 달성되는 공익

에 비교하여 제한당하는 사익의 손실이 압도적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21)

(3) 소결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사법시험의 부활 내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이나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사법개혁

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실패경험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받아들이기 힘들다.

유사한 이유로 방통대 로스쿨 역시 수용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지며, 로스쿨과

사법시험 두 제도의 병존은 사회경제적 낭비가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22)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헌재 결정을 결론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4월 24일 변호사시험의 응시할 수 있는 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석사학위자로 한정하는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

정23)을 내린 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법률조항은, 양질

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

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

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 및 예비시험 제도는 위와 같은

21) 양평우,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 변호사시험 예

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고시계, 2010. 11., 4면 이하.

22) 사실, 최근의 사법시험은 이미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사법시험은 대

학 졸업 후 평균 5년 이상 매월 100-200만원을 부담하면서 시험공부만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이다. 한편, 변호사 예비시험 역시

일본에서도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경제적 약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경제적

약자’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 방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1차에서 7법 + 일반교양과목, 2차에서 1차 8개 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3차에서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는, 사법시험보다 무거

운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김창록, 이국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가

부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3. 11., 45면 이하.)

23) 헌법재판소 2012. 4. 24. 2009헌마6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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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

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

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

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변

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

권을 제한받게 되고,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순수한 자격시험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검사의 임용 조건

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들 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관련 문제로서 특별전형 문제

교육부가 위와 같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

로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인원 선발을 더 늘리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24)가 있는 반면, 전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만 늘리는 방

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

24) 즉,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로스쿨 문제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입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적 취약 계측 특별전형 확대

와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 결과 공개 등은 로스쿨 입시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하

나의 방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진행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기존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 대상도 기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
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추가한다.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년 137명보다 24명(20%p) 증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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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의 로스쿨은 올해 진
행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기준인 5%보다 2%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로스쿨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해

로스쿨 전체 변시 합격률이 49.4%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로스쿨 입학생만

늘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다. 로스쿨 측은 출구는 열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만 늘린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라며 교육부와 법무부가 소통해 변

시 합격 정원을 늘리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로 쿼터를 주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로스쿨 취지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 만큼 변시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무적으로 뽑게 한 취약계층과 지역 인재의 변시 합격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나름 설득력을 갖

게 됐다. 나아가,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변시 합격률에서 로스쿨 간 합격률이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런 결과가 지방대에서 의무적으로 20%씩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제 몇몇 로스쿨들은 매해

변시에 응시한 특별전형자 중 합격률이 20% 이하에 그치거나, 심지어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런 탁상행정

이 학교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 측은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주어지는데 변호사가

될 확률이 낮은 학생에게 3년간 장학금을 제공한다면 정작 변호사가 될 가능

성이 높은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한다.25)

2. 5회 응시횟수 제한의 위헌 논란

(1) 쟁점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 시

험은 제외한다)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26)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

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졸업 이후 5년까지만 주어진

25) 매일경제, “교육부, 올해부터 특별전형 7%로 확대”, 2018. 5. 8.자 기사.

26)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은 로스쿨 개원시부터 격한 논란이 있던 이슈다. 애초 5년내 3

회로 제한하려던 원안에서 5년내 5회로 바뀌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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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위 ‘오탈자(다섯 번 탈락한 사람)’는 올 해 벌써 200명을 넘어섰다. 조만

간 오탈자가 한 해 수백 명씩 나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

고 있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제7회)까지 변시 오탈자는 총 209명

이다. 2016년 5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50명이 나온 뒤 꾸준히 늘어 올해는 88명

이 오탈자로 확정됐다. 내년에는 100명이 넘을 전망이. 현행법으로는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가 되는 길

은 완전히 막힌다. 다른 로스쿨을 다시 입학하여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다. 이는 사법시험 시절 인재들이 ‘고시 낭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생겨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변시 합격률은 사시합격률과 달

리 졸업 연차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농후한 바,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응시생(7기)은 69.8%가 합격했다. 1616명이 시험을 치러 1128명이 변호

사가 된 것이다. 반면 제7회 변호사시험을 본 4기 이전 응시생 합격률은 20%

도 되지 않았다.27) 이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1차 합격제도를

따로 두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1차 선택형, 2차 서술형 시험을 같은 날 모두

치루고, 합격자 발표 시기도 시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후배 기수들이 3학년

이 되어 열을 올려 본격적으로 수험 모드로 전환된 4월 말경에 있는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 졸업생들은 변호사 본시험 직후 대부분 기진

맥진하여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3개월 여를 허송세월하고 보낸다. 그 후 수

험감각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으로 다시 한

달 이상을 방황하다 6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홀로 집 근처 독서실에서 더

위와의 사투를 벌이다 바로 탈진하곤 한다. 이렇게 4-5개월의 공부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공부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 선배들을 상대로 비교적 생생한 현역

3학년들은 쉽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가 나름 성립하는 것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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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응시기간 제한이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신,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일단 졸업하면 5년 안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

이다. 현행법상 응시기간 연장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아이가 크

게 아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

어서거나, 암투병 중인 응시자도 연장을 받지 못한다. 이런 제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취지가 존중할 만하고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 또한

낮은 편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엇보다, 오탈자들은 나이가 들고 취업

에 필요한 ‘스펙’도 제대로 쌓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28)

과거 사법시험도 1차에서 네 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사시생 1000여 명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2001년 폐지된

바 있다.

(2) 위헌론

2009년 1월 법무부 주최로 열린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관련 공청회에선

응시기회가 너무 적어 횟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자격시험에 횟수제한은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당시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자격

시험인 변호사시험에 응시횟수를 제한해야 하는가는 지극히 의문이라며 적어

도 90%의 합격률이 담보될 때 그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응

시횟수 제한은 합격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횟수제한은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 ‘졸

업이후 5년 내 5회’로 결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내 3회 주장도 있었으나

너무 과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 5회로 완화한 것이다. 그런데, 횟수제

한과 연동돼 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 법무부령에

위임된 사실상 재량사안이다. 로스쿨 개원 2년차인 2010년 12월에서야 변협의

‘정원대비 50%’와 로스쿨 측의 ‘응시자 대비 80%’ 주장이 맞서다 결국 ‘정원대

비 75%’로 정해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회 응시횟수 제

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합격률이 애초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했던 것

28) 로스쿨 3기 졸업생 탁모씨(37)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10년 가까이 수천만원을 들였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동기도 있다”고 말했다. 5회 응시 제한은 몰라도 5년 내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오탈자 모임인 한국법학전문연합회도 올해 다시 헌법

소원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한국경제, “8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로스쿨 ‘辯試 오탈자’

벌써 200명”, 2018. 4. 29.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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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아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변시 합격률은 정원대비 75%선인 1500

명 선에 고정되면서 누적 응시생으로 사실상 50%대로 떨어진 상태다. 그런 연

유로 최근 7회 변시를 거치면서 일각에선 낮아진 합격률 하에서 5회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명중 한 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5

회 제한에 걸려 졸업자 상당수가 변호사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앞으로 매년 수백명 이상씩 5회 제한 탈락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올 해 새롭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도 이러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법무부에 의해 ‘선발시험’으로 변질돼 탈락자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나오게 됐

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거 사시에서도 횟수제한을 시도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관

련 청구인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법무부도 횟수제한을 철회한 사례도 주요

논거로 쓰이고 있다. 아울러 로스쿨 도입 목적 중 하나가 ‘변호사수 증대’에 있

으므로 횟수제한으로 얻는 이익인 ‘변시낭인 방지’보다는 자격시험화를 통한

‘변호사수 증가’가 더 시급한 것이라는 논거도 있다. 나아가, 법무부가 다른 나

라에서도 유사한 횟수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별도 변호사

시험을 운영해 일부 주에만 있는 횟수제한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운영할 뿐 횟수제한에 방점을 둔 제도가 아

니라고 주장한다.

(3) 합헌론

반면 응시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응시횟수 제한 문제는 기본

권의 침해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자격시험 제도설계 문제인 점을 지적하고 있

다. 기본권 보장 측면보다는 제도 도입에 있어 필요한 ‘필요악’ 차원의 제한인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보다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른바, ‘변시 낭인’ 방지 역시 역사적,

사회적 요구라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횟수제한을 통해 걸러 내야 합격률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29)

(4)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9) 이에 대해 위헌론은 합격률 저하는 애초에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법무부가 정원대비

75%로 선발시험화하며 벌어진 현상인 점을 지적하며, 기존 법조계 기득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배출숫자를 제한한 법무부가 합격률 저하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책임을 오히

려 응시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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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7조 제1항 규정, 소위 ‘5진 아웃’ 또는 ‘5탈’ 제도에 대해 헌법재

판소는 2016년 9월에 이어 올 해 2018년 3월에도 재차 합헌결정(청구 기각)을

내렸다.30) 헌재는,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

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로스쿨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

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매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

(졸업자의 4분의 3)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는 구조라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로스쿨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하는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다른 로

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호사시험 불합격한 자를 다

시 5년 내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

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또 응시기회제한이 그러한 예외

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꼽

았다. 헌재는 특히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

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1)

Ⅳ. 개선방안

1. 변호사시험 과목 개편방안

(1) 시험과목 축소와 실무교육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으로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을 헌법・민법・형법으로 한

30) 헌법재판소 2018. 3. 29.자 2107헌마387, 774, 778 병합사건.

31) 참고로, 일선 로스쿨 교수 중에는 변시 응시기회를 현행 5회에서 일본과 같이 3회로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당장은 억울할

것 같아도 2년이나 일찍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국가시험을 2회로 제한하고 있다.(김학성, “로스쿨교육 정상화 방안”, 대한변호사

협회 2018. 5. 23.자 칼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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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필수과목을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출제하는 판례 범위를 한정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노동법 등 전문선

택과목 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 내에서 위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제도로 대체

하는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리 되려면, 결국 매년 1월 실시되

는 변호사시험 과목을 줄일 필요가 있는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객관식 선택

형과 기록형을 대폭 축소 개편하는 한편, 필수시험 과목으로 공법・민사법・형
사법 주관식 사례형으로 한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전문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 전문법률과목의 학점이수제

도입32)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은 기본법

률 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정할 수 있으며, 전문법률 과목은 그 영역

과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넓어서 시험제도에 포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해당 분야 과목

에 대한 일정한 학점수와 학점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

로 하면 될 것이다. 전문법률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특성화분야와 연계

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33) 이러한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당시 중요시했던 학교별 특성화

교육의 충실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4)

다음으로, 기본법률 과목의 객관식 선택형시험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는, ①개별 로스쿨에서의 각 과목별 학점이수제를 통해서 이를 검

정하거나, ②법조윤리시험과 같이 정기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재학 중(2학년 겨

울방학 내지 3학년 여름방학 정도)에 미리 선택형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위 ②번 견해에 찬성하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으로는 위 선택형 시험을 패스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을 시킨다던지 선택형시험과 나중의 변시 사례형 본시험을

32) 사견으로는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되, 전문선택 법률 과목을 최소 2과목은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과목별 이수 학점은 6학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

33) 김인재, 전게 논문, 281면 이하.

34) 다만,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의 경우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선택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준다든

지 선택과목 시험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며 변호사 자질이 부

족한 사람은 탈락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다고 주장한다.(남귀옥, “로스쿨

10년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 토론문”, 서울대 로스쿨 법학연구소・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전게보고서”, 7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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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변호사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객관식 선택형시험이 해당 학생의 실력을 더

정확히 검증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객관식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 매우 우

수할 경우 주관식 사례형 시험 성적이 형편없을 정도로 낮지 않는 이상 변호

사시험에서 합격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다음으로, 실무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면서 현행 기록형 시험을 축소 내지 폐

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시험보다는 현행 변시 합격 후 6개월 의무

연수기간을 과거 사법연수생들이 행한 법원, 검찰, 변호사 각각 2개월(총 6개

월)의 내실있는 실무교육 내지 위 6개월을 포함하여 사법연수원에서의 1년간

종합적인 실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논의된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3년이

란 짧은 시간 안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어, 학

생들에게 지나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러한 과부화로 인해 로스쿨을 졸업

한 변호사들은 나름의 법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험난한 실무

일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로스쿨 재학시절에는 법률 이론공부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는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일본처럼 사법연수원에서 1

년간 실무교육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생들을 위해서도 바

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1년의 실무교육을 따로 시킨다고 가정할 경

우, 구체적으로는 처음 6개월은 보전소송, 민사집행, 가사소송, 민사, 형사, 행

정 소송실무, 검찰실무, 법원재판실무 등 실무 과목을 수강하고, 나머지 6개월

은 일선의 법원과 검찰, 변호사사무실에서 실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안

이다. 또한, 검찰 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로컬

럭에 대한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고,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실무

능력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체가 돼 일정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과거

사법연수원과 같이 일선 변호사사무실을 소개해 변호사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2) 변호사 시험 내용의 개혁 방안

변호사시험 과목 구성 외에 내용 및 유형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먼

저,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 문제는 출제 오류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판례문제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으며 과다한 문

항 수와 긴 지문, 부자연스러운 융복합형 출제 등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사법시험 시절보다 훨씬 더 늘리고, 이로 인해 법학의 온전한 학습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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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양질의 문제 풀을 만들어

관리하고 새로운 출제기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문제 검증을 강화해 판례의 단

순암기형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의견으로는 출제

대상이 되는 판례를 필수 과목당 1,000개 이내로 제한하고 기본 판례의 범위를

넘는 판례(최신 판례 위주)는 매회 30개 이내로 출제하는 방안이 있었다.35) 이

외에 객관식 선택형 문제의 문항 수를 지금보다 더 줄인다던지 지나치게 긴

지문에 대한 반성으로 전체 문제의 지문 글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하여 선택형 문제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지문을 하나의

문제에 묶는 일, 사례형 문제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문제를 하나의

문제의 소문으로 묶거나 너무 많은 수의 소문을 나누는 것(이른바, 5개 이상의

분설형 지문)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36)도 나왔다.

나아가, 사법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종래 사법연수원이 하던 ‘실무 교

육’까지 아우른다는 로스쿨의 특성을 반영한 시험 유형인 기록형에 대한 비판

적 의견도 있다.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의 양상과 지나치게 거리가 먼

인위적 쟁점 과다형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 쟁점들 다수가 사례형에

서 물을 수 있는 것으로 기록형 시험의 독자적 가치를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

이다. 이는 사례형에서도 객관식 선택형에서 출제되는 수준의 여러 개의 소문

이 출제되는 경향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즉 객관식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비슷한 내용의 지식과 능력을 형식만 약간씩 바꿔 반복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기록형 시험을 지금의 인위적 쟁점 과다형을 탈피해 보다

현실적으로 초보 변호사가 당장 작성해야 하는 기초 수준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장, 사해행위취소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사기나 횡령, 배임, 상

해사건 변호인 의견서 등의 간단한 유형으로 출제되도록 개편하고, 평가의 객

관성 확보를 위해 기록형 과목 이수를 전제로 기록형 시험을 P/F 방식으로 운

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사례형은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

초로 출제하고 소문 개수도 제한해 답안작성의 기술적 부담을 줄이고 각 쟁점

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자격시

35) 서울대 법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전게보고서”, 75면 이하.

36) 하나의 큰 문제 아래의 소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나

치게 난해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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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점 및 채점은 좀 더 대담하게 하고 헌법과목의 경우

이론적 지식을 검중하는 논술형도 과감히 도입하는 등 보다 탄력 있는 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37)

2. 시험장소의 전국적 확대방안

또한, 시험장소가 지금까지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 지방 로스쿨 학생들에게

크게 불리하였다. 그러므로 로스쿨이 설치돼 있는 도시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더 마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졸업하는 대학

에서 변시를 치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4군데(고려대, 연

세대, 한양대, 건국대), 지방은 충남대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다행히,

내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교에서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

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에 응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고, 시험 직전에 이사를 하고 조급해지고 긴장한 마음을

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반면, 자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하

던 익숙한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시험 직전 1

분 1초가 중요한 데 누구는 평소 공부하던 열람실의 익숙한 자기 자리에서 손

에 닿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바로 옆의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데 반해, 책이 한

두권도 아닌 상황에서 낯선 여관이나 모텔과 같은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책

을 택배로 받아 불편한 가운데 다시 정리하고 공부하며 불편한 잠을 자고 시

험이 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시험제도

라고 할 것이다.

3. 컴퓨터 활용제도 도입방안

아울러 실무에서 거의 모든 문서를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하는 만큼 적어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미국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시험일 당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

의 오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자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

를 받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7) 서울대 법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전게보고서”,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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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사정 강화방안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변시낭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

쿨 1학년 말이나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기간에 법조자격 및 적성여부를 제대로

확실히 검증하여 적성이 없는 학생은 미리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파격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 학부 졸업 후 거의 8년 이상의 시간과 열정,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으

로, 로스쿨 1학년 말에 전국적으로 헌,민,형 기본3법에 대한 선택형시험을 보게

하고,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면 유급을 하고, 그 다음해 한번 더 기회를 주어도

유급이면 과감하게 로스쿨 학업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은 법대 1학년 커리큘럼 중 F를 받은 과목이 있는 경우 두번의 재시험 기회를

주는데, 재시험 결과 한 과목만 유급되어도 독일의 다른 대학에서도 법학교육

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진로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38)

5. 적정한 합격률의 보장방안 및 관련 문제

입학정원 대비 75%로 사실상 고정된 합격률 탓에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올해 급기야 40%대까지 추락했다. 많은 로스쿨이 입시학원처럼 운영

되고, 특성화・전문화 교육은 고사(枯死)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원
인에 대해 ‘불필요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호사시험과 낮은 합격율’이 근본 원

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성

실하게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커트

라인을 정해 놓고 일정 비율의 응시자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선발시험 체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로스쿨 합격자 발표때부터 ‘3년 후 변시’에만 몰두하는

현실로 내몰린다. 국민의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법조인은 품성은 물론 실력면

에서도 당연히 뛰어나야 한다. 그러나 시험 난이도를 높게 한다고 법조인의 자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했

다.39) 로스쿨 졸업생 1인당 5회 응시가 허용되는 현 시험 체계에서 한해 ‘입학

정원의 75%’라는 (합격자) 숫자가 사실상 고정돼 2012∼2018년까지 합격률은

대략 연 5∼6%p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 정

상화를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합격률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38) 김학성, “법학교육 및 변호사시험, 이대로 좋은가?”, 대한변협신문, 2018. 4. 23.자 칼럼.

39) 법률신문, “변시유감”, 2018. 5. 17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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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자교 로스쿨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

부분의 응답자들이 ‘응시자 수 대비 70%’ 내외가 적정한 합격률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반면 일선의 다른 로스쿨 교수들은 의대처럼 90%

선까지 합격률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 소재 로스쿨의 합격률 문제에는 지역인재할

당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서울 소재 학부 출신이 지

방 로스쿨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 로스쿨들은 지역인재 육성 정

책으로 입학정원의 20%를 지역대학 출신으로 의무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지역

의 인재들을 차별 없이 수용하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그런데 합격률 측면과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지방 로스쿨들이

서울 소재 로스쿨들과 시작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로스

쿨은 지방인재 의무할당비율이 없다. 이미 지방이라는 지역적 불리함이 있는

데, 지역인재 의무할당으로 인해 불리함이 강화된 것이다.41) 같은 시작점에 놓

고 보려면,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도 수도권 밖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의무할당비율이 20% 이상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낮은 합격률의 부작용으로 이

미 많은 로스쿨들이 졸업생 수를 통제하면서 합격률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런

수단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합격률 공개라는 무서운 사회적 눈초리와 평

가가 존재하다보니 앞으로 전국의 로스쿨들은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의 졸업기

회를 더욱 좁힐 것이다.

6. 로스쿨 교수들의 노력

최근 들어 전국 로스쿨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우려가 있다면 바로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이다. 그에 반해 로스쿨 학생들은 생각이 좀 다른 듯하다. 즉, 교수

들이 수업의 상당 시간을 여전히 해당 과목에 반드시 필요한 진도를 빼주기보

다는 본인이 강의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강의계획서상의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도 않는 것은 물론, 중간, 기말시험도 계속 출제했던 문제를 그

대로 반복 출제하거나, 변시를 핑계 삼아 기출 객관식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

나, 심지어는 변시 기출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시험적합성 없는 문

제를 내는가 하면, 중간기말 시험 후 성적공개나 문제 풀이 피드백 등을 제대

40) 서울대 법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전게보고서”, 76면 이하.

41) 류권홍, “로스쿨을 바로보라.”, 중부일보, 2018. 5. 14.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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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물론 착실한 강의준비와 학생지

도에 열성적인 교수들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대부분은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를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수들이 시험출제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왜 많은 로스쿨생은 교수보다

학원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치고 수험적합성도 높다고 생각할까? 강사들의 경우

지금 당장 강의를 못하면 바로 다음 강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강의와 피드백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일선 로스쿨 교수의 경우 강의를 잘 못해도

전임으로서 강의시수가 보장되고 대부분 정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은 아닌

지 한번쯤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42) 사실 대학에서는 강의 보다는 논

문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전공별 또는 교수 개인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외부활

동과 연구과제로 많은 교수들이 매우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

면에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지도에 헌신해봐야 당장 생기는 인센티브가 크게

없으니 자연스레 관심 사안에서 뒷전이 되기 싶다. 그런 연유로 변시 합격률을

현재보다 높이면 오히려 교수들의 이 같은 모습은 더 바뀌지 않을 것이란 냉

소적 시각도 나온다.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여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 때문에 로스쿨이 솔직히 유지

되는 것이지 만일 변시 학원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루아침에 대부분의 로스

쿨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로 로스

쿨이 변시 학원화가 된다고 우려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심해야 한다. 그것이 변시 학원과 비슷한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해

야 한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도 결국 변호사시험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3) 이 기사를 보고 필자뿐만 아니라 모든 로스

쿨 교수들이 많은 고민과 만감이 교차함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합격률 상향조정에 반대해 온 변호사업계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변호사들이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과다 배출되어

그로 인한 자질부족과 경쟁격화로 불법 수임과 사건 부실처리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그로 인한 변호사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국

42) 김현수, “로스쿨 합격률 공개…지방대 로스쿨의 역할은?”, 한국대학신문, 5. 16.자 칼럼기사.

43) 이창현,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에 대한 우려”, 2018. 6. 7.자 법률신문 칼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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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법조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무조건 변시 합격자를 줄이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자질이 문제

된다면 로스쿨 교육과정과 방식의 개선 등으로 푸는 게 합리적이다. 법조시장

과포화는 로스쿨 제도 도입이 아니라 모든 직역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대

한민국의 시대적 변화 흐름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서 기본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자

격시험적 성격이 더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해 변호사 시험을 치룬

결과 일률적으로 합격자 1500명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당해 년도에 시험을 치룬

졸업생들의 실력이 너무 저조하여 도저히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과감하게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자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 수를 탄력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로스쿨 간 큰 폭의 합격률 격차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해 공개된 로스쿨별 합격률을 보면 상위권은 70%대, 하위권은 30%대로 갈수

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정

원 미달 등으로 통폐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출신 지역의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로스쿨이 피해를 봐

서는 안 되겠지만 보다 내실 있는 교육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

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선 로스쿨들이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의 양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더 충실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과도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 로스쿨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수

업)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면 변호사시험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4년제 등으로 확대하거나,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선택과목 등 시험과목을 일부 축소하고, 전국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며, 시험 응시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방안 및 합격자에 대하여 사법

연수원에서의 1년간 실무교육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여러 난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은 물론 교육 주무부

처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로스쿨 지원에 나선다면 위에서 논

의된 문제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로스쿨생들

의 열의를 기성 법조인이나 사회가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과감하게 현행 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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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attorney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44) Sung, Joong-Tak*

It is true that the law school has produced 10,844 lawyers in 10 years

after the opening of the school, while lowering the threshold of legal services,

expanding the legal profession and playing the role of breaking the existing

legal cartel, (Exposure). The main cause is the current lawyer examination

system. All-In examinations have to be conducted as qualification tests that

can pass if they successfully complete legal school education, and they are

practically selected as they are due to the fixed rate of admission (75% of

the admission quota)) ‘Phenomenon, and the law school education is changing

into the examination technical education. It is not unreasonable to argue that

the lawyer industry has been opposed to raising the passing rate because

the legal market is saturated.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lawyers

are over-dischar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lack of qualitie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have caused the adverse effects such as the

illegal order and the mismanagement of the cases to be realized. However, in

light of the intention of the law school to lower the threshold of the law and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s to the people, it is by no means to reduce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f quality is a problem, it is reasonable to

solve it by improving the law school curriculum and method. Therefore, in

order for the primary law schools to gain social trust in the training of

competent lawyers through education, the curriculum and content of each

law school should be made more faithful, and the curriculum must be linked

to the lawyer exam. In order to do this, the law school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into four-year courses, or some of the test subjects such as

elective courses should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qualifications of

* Professor, Law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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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fication test. Lawyers are tested nationwid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Keywords : Currently, the law school reform course, reorganization of law 
school exam courses, reinforcement of practical training, passing 
rate of lawyer examinations


